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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제규정 등 일부개정에 따른 사규 당연개정 시행 알림

        1. 관련근거 

           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사규의 시행) 

           나. 법무처-2009호('16.7.12.)『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부서별 운용사규 

당연개정 사항 제출』 

        2. 직제규정 등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별 운용사규의 당연개정을 다음과 같이 

시행합니다.  

           가. 주요 개정 내용 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직제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사항 반영  

            나. 시행사규      

  
           다. 사규별 개정사항 확인 : 스마트 > 업무지원 > 전자사규  

  

붙  임 1. 당연개정 사규현황 1부. 

       2. 사규별 일부개정(안) 각 1부.  끝. 

  

 사  규  명 시행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

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규

정  일부개정규정 등 18건 

타규정 개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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